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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직위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근로자에 관하여 형사고소과정부터 

사용자를 대리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대상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가합34939 판결 해고무효확인] 

 
감사실장임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특정업체가 납품업

체로 선정되도록 강요하며, 허위발주를 통해 물품의 공급도 없이 특정업체에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지평 노동팀은 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는 한편, 회사가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한 

비위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단계부터 고소인대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고 사유가 된 비

위행위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 내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과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징

계권을 적정하게 행사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용자의 해고가 절차적으로도 정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해고의 징계양정도 적

정하여 무효가 아니라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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